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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연 선생님 「공인노무사 원포인트 민법」 

제2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023-02-06)

P.60 내용수정

*(기존)

2) 입 목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특히 수목의 집단 중에 입목법상 등기를 갖춘 경우를 입목

이라고 하는 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수정)

2) 입 목 

㈎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명

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

능하다. 

㈏ 특히 수목의 집단 중에 입목법상 등기를 갖춘 경우를 입목이라고 하는 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

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명인방법과 달리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P.238 오탈자 수정

*(기존)

③ 공유자인 공동점유자들이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동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판 1980.7.22. 80

다649).

*(수정)

③ 공유자인 공동점유자들이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동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판 1980.7.22. 

80다649).

P. 306 오탈자 수정

*(기존)

① 가해자의 상계 가능성

㈏ 제496조는 채무자의 상계권을 … 즉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채무가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수정)

① 가해자의 상계 가능성

㈏ 제496조는 채무자의 상계권을 … 즉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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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32 오탈자 수정

*(기존)

1)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대판 2006.5.25. 2003다45267).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대판 2013.9.13. 2011다56033). 

*(수정)

1)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대판 2006.5.25. 2003다45267).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수익자)가 인수인(낙약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대판 2013.9.13. 2011다56033). 

P. 332 오탈자 수정

*(기존)

2) 귀속권리의 확정

만일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칸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22.1.14. 2021다271183).

*(수정)

2) 귀속권리의 확정

만일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킨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22.1.14. 2021다271183).

P. 353 내용추가

*(기존)

3. 사인증여

㈎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독행위적 성

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제562조). 

㈏ 따라서 유언능력(제1061조, 제1063조), 유언방식(제1065조 이하) 및 유언의 철회(제1108조 이하)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9.14. 2000다66430·66447).

*(수정)

3. 사인증여

㈎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독행위적 성

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제562조). 따라서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

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대판 2001.9.14. 2000다66430·66447).

포괄적 사인증여에 대한 민법 제1078조의 준용 여부

민법 제1078조(포괄적 유증을 받는 자 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6.4.12. 94다37714·37721).

포괄적 사인증여에 대한 민법 제1078조의 준용 여부

민법 제1078조(포괄적 유증을 받는 자 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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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판례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

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

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하였다(대판 2022.7.28. 2017다245330).

P. 378 내용추가

*(기존)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

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수정)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P. 404 제목수정

*(기존)

1. 해제의 요건

2. 해제의 효과

*(수정)

1.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

2.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P. 411 판례추가

*(기존)

⑴ 보수지급의무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

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

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

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3.11.12. 93다36882).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6.4.12. 94다37714·37721).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

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

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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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⑴ 보수지급의무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

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

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

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3.11.12. 93다36882).

P. 462 내용추가

*(기존)

⑴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2.11. 2009다79897).

*(수정)

⑴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2.11. 2009다79897). 다만,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

는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의 감액 여부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

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8.5.17.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